
유실물을 주우신
습득자

시설내에서
습득한 경우

노상에서
습득한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습득자 권리가 소멸됩니다.）

경찰서,파출소등에

제출
（７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습득자 권리가 소멸됩니다.）

귀국하실 때에는 귀국후에도
연락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기입에 주십시오.

경찰

유실자가
판명된 경우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유실자에게
반환

경찰에서물건을３개월보관

하고유실자를찾기위해공고

나관계기관에의조회조사등

을실시합니다.

※우산, 의류등은공고날로부

터 2주일이내에유실자가판명

되지않는경우매각또는처분

되는경우가있습니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습득물
보관서

「습득물보관서」는
경찰에서 물건을 수령할
때 습득자에게
교부됩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물건을
수취하실때
필요하시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자가

경찰에서 반환의
연락없이 ３개월경과

유실자에게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 결과를
습득자에게 연락드립니다.

습득자의 권리
① 유실자에게 보수금을 청구하는 권리
유실자가 판명된 경우,물건 가치의５％～20％의 보수금을
유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설내에서 습득한 경우 2.5％～
10％)

② ３개월이내에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물건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３개월 이내에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고 물건의 수취를 희망하는
경우,습득물보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수기간（２개월간）이내에
경찰서에 수취하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의 보관등에 든
경비를 부담하셔야 경우가 있습니다.）
송부에 의한 수취를 희망하시는 경우「물건송부의뢰서」및
「수령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송료（전액자기부담）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신용카드나 핸드폰등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물건의 소유권은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③ 물건의 제출,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
유실자의 물건을 제출, 보관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의 권리중 어느것이든 선택하여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도 있습니다.
・①또는③의 경우, 유실자에게 습득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립니다.
・보수금, 비용에 대하여 경찰은 관여하지 않으오니 유실자와
상의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①또는③은, 유실자의 물건이 반환되고 １개월이 경과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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